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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일부수정(저소득층 인정 범위)

1. 관련 :

가.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수정 송부(일자리정책평가과-22호, ’18.1.3)

나.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일부수정(일자리정책평가과-312호, ’18.1.29)

2. 위 합동지침에서는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

바, 저소득층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 60% 이하(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%

이하)로 규정하고 있으며, 저소득층 여부는 참여 희망자의 가구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확

인하고 있습니다.

- 그러나, ’18.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지역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와 직

장가입자가 혼합된 가구의 경우 가구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할

수 없게 됩니다.

3. 이에, <아래>과 같이 「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」 내용을 일부 개정하니,

직접일자리사업 시행 부처들은 <붙임> 개정사항을 지침에 반영하시고, 수행기관 등에 전

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아 래>

ㅇ 적용시기 및 적용 대상 : ’18.8.1 이후 직접일자리사업 선발 대상자

ㅇ 변경사항 : 취업취약계층 중 저소득층 인정 기준 일부 변경, 고소득자 및 고액재산자

참여 제한 사업 6개의 참여제한 기준 일부 변경

붙임.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일부개정.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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